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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 장애인생산품 우 매 진 례안

 안

번 호
46

         발 월일 : 2010.  10.  4.

  안  자 : 박승 ·박순남· 용범 원

                     (찬 자 20인)

  안  

  가.「 애 복지 」 「 애 생산  우 매 특별 」에  규 한 

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에  생산한  매  진

함  애  생산시  안  운 과 애 들에게 안  

리  공하  것

  나. 애 들  경  립  하고, 사회  지  향상  삶  

질 진에 지 하고  함.

  주요내용 

  가. 애 생산   애 생산  우 매에 하여  다   

 에  특별히 하고  것  하고   가 하  

에 도  함.(안 3 )

  나. 애 생산   애 생산  우 매 진  한 필 한 

지원  시책 진과 우 매 행계획  수립 등  시  책무  

규 함.(안 4   7 )

  다. 애 생산   애 생산  우 매 해야 하  상  

 규 함.(안 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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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. 우 매 행계획에  한 과 물량   우 매 상

물  지 하고 그에  수 계약  할 수 도  함.(안 6 )

  마. 애 생산   애 생산  생산시 에 술개  한 비  

지원할 수 도  규 함.(안 9 )

  . 애 생산   애 생산  매 진  하여 시에 재한 

학 , 공공단체, 체 시  등에 우 매  청하도  함.(안 10 )

  참고사

  가.  췌사항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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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천 역시 애 생산  우 매 진 

안

1 ( )   「 애 복지 」 44  「 애 생산  우

매 특별 」에 라 천 역시  애 생산   애 생산

 우 매  진하  하여 필 한 사항  규 함   한다.

2 ( )  에  사 하  어   다  각 호  같다.

   1. “ 애 생산 ” 란 「 애 복지  시행 」 28 2항에  규

한 건  갖  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가 생산한 

 말한다.

   2. “ 애 생산 ” 란 「 애 생산  우 매 특별 」 2

2항에  애 생산 시 에  생산    동 

애 생산 시 에  공하  무 역 등  비스  말한다.

3 ( ) 애 생산 과 애 생산  우 매 함에 어 

다    천 역시( 하 “시”라 한다) 에  특별히 하고 

 것  하고   가 하  에 다. 

4 (시  책무) 천 역시 ( 하 “시 ” 라 한다)  애 생산 과 

애 생산  우 매  진하  하여 필 한 지원  시책  

합 고 효과  진하여야 한다.

5 (우 매 상 ) 「 애 복지 」 44  「 애 생산  

우 매 특별 」 2 3항  규 에 라 애 생산 과 애

생산  우 매 하여야 하  공공   다  각 호 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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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. 시  그  사업   직

   2. 시 산하 연· ·

6 (우 매 상물 ) ① 시  시 지역에  생산한 애 생산 과 

애 생산  매  진하  하여 7 에 라 수립한 우

매 행계획에  한 과 물량   우 매 상물  

지 할 수 다.

  ② 5  우 매 상  「 애 복지 」 44 2항과 「

애 생산  우 매 특별 」 7 4항에 라 우 매 상물

 수 계약  매할 수 다.

7 (우 매 행계획  수립) ① 「 애 복지 」 44 1항  

「 애 생산  우 매 특별 」 7 2항에 라 5  우

매 상   그 물   그 과 물량  하여 매  

애 생산 과 애 생산  우 매 행계획  수립하여야 한다.

  ② 1항에 한 우 매 행계획에  우 매 물   매  

등  포함 어야 한다.  경우 애 생산물 에 하여 우

 고 하여야 한다.

8 (우 매 무) ① 5  우 매 상  2 에  한 

애 생산   애 생산  매  청 았  경우 해당 물

 가격과 납 한 등  한 경우에   우  매하여야 

한다.

  ② 시  5  우 매 상  매 실  악하여 7 1

항  우 매 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 에게 시  

청할 수 다.

  ③ 시  애 생산   애 생산  우 매 도  실효  

확보하  하여 필 한 경우 우 매 상  우 매 실  공

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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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(생산· 통  매지원) ① 시  내  애 생산   애

생산  생산시 에 하여 개 , 산·학 협   술지원 등  

한 비  지원할 수 다

  ② 시  애 생산   애 생산  생산시 에  생산한 생산

 통· 매  수  한 홍보·마케  지원할 수 다.

  ③ 시  각  행사  개 할 경우 애 생산   애 생산

 매·홍보할 수 도  하여야 한다.

10 ( 매 협 청) ① 시  애 생산   애 생산  

매 진  하여 시에 재한 학 , 공공단체, 체 시  등( 하 “학  

등” 라 한다)에 우 매  청할 수 다.

  ② 시  학  등과 애 생산   애 생산  생산시 간  

매결연  알 하여 매 진과  통한 지  애  리 창

 가 하도  하여야 한다.

11 (포상) 시  애 생산 과 애 생산  생산  매

진에 여한 공  탁월한   ·단체·개  등  포상할 수 

다.

12 (시행규 )  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 규  한다.
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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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췌사항

계

  애 복지

  - 44 (생산  매)

  - 45 (생산  )

  애 복지  시행

  - 28 (생산  매 등)

  - 29 ( 가등  매 무)

  애 생산  우 매 특별

  - 2 ( )

  - 3 ( 가  지 단체  책 )

  - 4 ( 애 생산  우 매 진에 한 계획  수립)

  - 6 ( 애 생산  우 매지원)

  - 7 (공공  매 진)

  - 9 ( 애 생산 시  지 )

  애 생산  우 매 특별  시행

  - 2 ( 애 생산  우 매 진계획  수립)

  - 9 ( 애 생산 시    운  지원)

  - 10 ( 애 생산  매계획   등)

  - 16 ( 애 생산 시  지  등)

규

비 상

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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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발췌사

【장애인복지법】

44 (생산  매) ① 가  지 단체, 그  공공단체  그 물   보

건복지  한 과 물량   안에  매  그 과 물량  하여 애

복지시 과 애 복지단체에 생산  뢰하여야 하 , 생산한 물  매  청

 우  매하여야 한다.  <개  2008.2.29, 2010.1.18>

  ② 가  지 단체, 그  공공단체  애 복지시 과 애 복지단체에  

생산한 물  수 계약  매할 수 다.

  ③ 1항과 2항에  과 물량  지 하  에 필 한 사항  통  

하 , 수 계약  차   등에 한 사항  계  규 에 다.

45 (생산  ) ① 보건복지  애 복지시 , 애 복지단체에  생산한 

물  매 진· 질향상  비  매  보호  하여 도  실시할 수 

다.  <개  2008.2.29, 2010.1.18>

  ② 1항에   신청· · 차· 시   상   등에 하여 필

한 사항  보건복지  한다.  <개  2008.2.29, 2010.1.18>

【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】

28 (생산  매 등) ① 보건복지   44 1항에 라 별  3에 해당하

 물   물량  에  가등  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  

매하여야 할 물 ( 하 "우 매 상물 " 라 한다)    물량  하여 고시

하여야 한다.  경우 별  3에  우 매비  우 매에 드  액  가등

 해당 연도에 매하  해당   매물량에  차지하  비  말한다.  

<개  2008.2.29, 2010.3.15>

  ② 가나 지 단체  1항에  우 매 상물  다  각 호  건  

 갖  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  매하여야 한다.  <개  

2009.12.31>

   1. 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가 해당 물  생산과 에 직  참여하

여 생산할 것.  경우 다  업체 등에 하도  주거나 탁하여 생산하거나 물

 만  생산하  경우  한다.

   2. 물  생산과 에 애  5  상  참여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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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3. 물  생산과 에 참여하  근  수  100  70 상  애  것[「

애  고 진  직업재활  시행 」 4 1항 1호  2호에  

애 ( 하 " 애 " 라 한다) 1  애  1.5 수  산 한다]

  ③ 보건복지  2항 각 호  든 건  갖  애 복지시   애 복지

단체  · 재지· 화 호 등과 그  고시하고, 해당 애 복지시 나 

애 복지단체가 그  생산할 에 계 하여 2항 각 호  건에 라 물  

생산하고 지  직  확 하거나 애 복지  나 단체에  확 하게 

할 수 다.  <개  2008.2.29, 2010.3.15>

  ④ 보건복지  1항에  우 매 상물  원활한 매  지원하  하

여 해당 물 에 한 매신청  수  납  행하고 해당 물  생산시 간 생

산량  업무 등  담당하  애 복지단체  하여 고시할 수 다.  <개  

2008.2.29, 2010.3.15>

  ⑤ 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  우 매 상물  공 할 에 가등  

하  질   하여 공 하여야 한다.

  ⑥  44 2항에 라 가등  수 계약  매할 수  물  2항 각 

호  건   갖  애 복지시 나 애 복지단체에  생산한 물  한

다.

29 ( 가등  매 무) ① 가등   44 1항에 라 생산한 물  매  

청  해당 물  가격과 납 한 등  한 경우에   우  

매하여야 한다.

  ② 보건복지  가등  우 매 상물  매 실  악하여 그 매 실

 28 1항에  우 매물량보다 한 경우에  해당  또  단체  

에게 매  리  하여 필 한  하여  것  청할 수 다.  <개  

2008.2.29, 2010.3.15>

  ③ 2항에 라 매  청  가등  특별한 사 가 없  에 라야 

한다.

  ④ 보건복지  우 매 상물  매 도  실효  확보하  하여 필

하  보건복지  하  에 라 가등  우 매 실  공 할 수 다.  

<개  2008.2.29, 2010.3.15>



- 9 -

[별  3] 
애 생산  우 매  및 비 ( 28  련)

우 매 목 우 매비

 1. 사 용 양식( 투, 진행  , 책 지)

 2. 사 용 (복사용지, 신 용지, 중질지, 감열지)

 3. 화 용 (화 지, 건, 귀)

 4. 칫

 5. 갑 및 피복 (넥타 , 건)

 6. 포 (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포 )

 7. 피복 ( , 업복, 바, 끼)

 8. 가

 9. · 보 비( 용플래시 리 치 및 

화 )

 10. 가 용 비 (담 , 건, , 베개, 방 )

 11. 사 용 (결재 , 재생 너·카트리지)

 12. , 그 밖   쇄

 13. 현 막

 14. 컵

 15. 상 (마 지 및 골 지 상 )

 16. 신발

 17. 식료 (빵 및 떡 , 땅 , 견과  가공 )

 18. 화훼 및 농산 (꽃·야채·버  및 각  농산 )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10 상

100   20 상

100   20 상

100   20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100   5 상

【중증장애인생산품 우 구매 특별법】

2 ( ) ① " 애 " 란 주  상생활 활동  현 히 한하  신체  또  

신  상  하여 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약    「

애 복지 」 2 2항에  애    에 해당하    다  각 호

  한다.

   1. 지 애 · 폐 애 · 신 애 ·호흡 애 ·언어 애

   2. 1  3 지에 해당하  뇌병변 애 ·심 애

   3. 1  또  2 에 해당하  시각 애 ·지체 애 ·청각 애 ·신 애 ·간질 애

·간 애 ·안 애 · 루· 루 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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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4. 가락에 애가  3  지체 애

   5. 3호에 해당하  애  2가지 상 가진 애등  3 에 해당하  애

  ② " 애 생산 " 란 「 애 복지 」 58 1항 3호에  애  직업

재활시 과 같   63 에  애 복지단체  9 에 라 보건복지

 지   생산시 ( 하 " 애 생산 시 " 라 한다)에  생산  

  동 생산시 에  공하  무 역 등  비스  말한다.  <개  

2010.1.18>

  ③ "공공 " 란 「 업  매 진  지원에 한 」 2 2호

에  공공  말한다.  <개  2009.5.21>

3 ( 가  지 단체  책 ) 가  지 단체  애 생산  우

매  진하  하여 필 한 지원  시책  합 고 효과  진하여야 

한다.

4 ( 애 생산  우 매 진에 한 계획  수립) ① 보건복지  매  

에 5 에  애 생산 우 매 진 원회  심  거쳐 애 생

산  우 매 진  한 계획( 하 "우 매 진계획" 라 한다)  수립하고 

 진하여야 한다.  <개  2010.1.18>

  ② 우 매 진계획에  다  각 호  사항  포함 어야 한다.

   1. 애 생산  우 매 진  한 본   진 향

   2. 애 생산  우 매 진  한 도  개   지원사항

   3. 애 생산  달에 한 사항

   4. 애 생산 시  운 에 한 사항

   5. 그 에 애 생산  우 매 진  하여 통  하  사항

6 ( 애 생산  우 매지원) ① 보건복지  공공  애 생

산  매함에 어  합리한 차별  행 나 도  행할 경우  시  

하여야 한다.  <개  2010.1.18>

  ② 보건복지  애 생산  매  하여 공공 에 우 매  

할 수  해당 공공  에 하여야 한다.  <개  2010.1.18>

  ③ 가  지 단체  통  하  에 라 애 생산 시  

 또  운 에 필 한 비  지원하여야 한다.

7 (공공  매 진) ① 공공   애 생산 에 한 매  우

 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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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 공공   「 업  매 진  지원에 한 」 5 1

항에 라 하  매계획에 애 생산 (「 애 복지 」 44 에  

 포함한다)  매계획  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  <개  2009.5.21>

  ③ 공공   2항에 라 애 생산  매계획  할 에  미

리 보건복지 과 협 하여야 한다.  <개  2010.1.18>

  ④ 공공  애 생산  수 계약  매할 수 , 11 1항에 

 애 생산 업무수행 에  동 계약  행할 수 다.

  ⑤ 4항에  수 계약  차   등에 하여  계 에 다.

  ⑥ 공공    에 한 평가  실시할  애 생산  매

실  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9 ( 애 생산 시  지 ) ① 애 생산 시  지 고  하   

통  하  시  과 애  고 비   질 건 등  갖 어 

보건복지  지  아야 한다.  <개  2010.1.18>

  ② 1항에  지  지 아니하고 애 생산 시   사 하여  

아니 다.

  ③ 1항에 라 지    애 생산 시   타 에게 여하

여  아니 다.

【중증장애인생산품 우 구매 특별법 시행령】

2 ( 애 생산  우 매 진계획  수립) 「 애 생산  우 매 특별

」( 하 " " 라 한다) 4 2항 5호에  "그 에 애 생산  우 매

진  하여 통  하  사항" 란 다  각 호  사항  말한다.

   1. 공공 별 도 애 생산  매실

   2. 공공 별 애 생산  매계획( 매   매 비  포함한다)

9 ( 애 생산 시    운  지원) ①  6 3항에 라 가  

지 단체   2 2항에  애 생산 시 ( 하 " 애 생산

시 " 라 한다)    운 에 필 한 비  산  에  지원하여야 한다.

  ② 1항에 라 가나 지 단체가 비  지원하  경우에  해당 애

생산 시  운 실  고 하여 보건복지  하  에 라 차등  어 

지원할 수 다.  <개  2010.3.1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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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( 애 생산  매계획   등) ① 공공    7 2항에 

라 회계연도마다 도 애 생산  매실 과 다  각 호  사항  포함  

애 생산  매계획  하여 해당 연도 2월 말 지 보건복지 에게 

하여야 한다.  <개  2010.3.15>

   1. 공공  매액에 한 애 생산  매 비

   2. 애 생산  별 매 액

  ② 1항 1호에  애 생산  매 비  공공 별 매액( 과 

무 역 등  비스에 한 매액  말하 , 공사  한다)  100  1 

상  어야 한다. 다만, 공공  특  고 하여 매액에 포함  과 

무 역 등  비스   보건복지 과 협 하여 달리 할 수 다.  <개  

2010.3.15>

  ③ 보건복지  1항에  공공 별 애 생산  매계획  합하

여 원회  심  거쳐 매  4월 30 지  공고하여야 한다.  <개  

2010.3.15>  [시행  : 2011.1.1] 10 2항

16 ( 애 생산 시  지  등)  9 1항에 라 애 생산

시  지   다  각 호  건   갖 어야 한다.

   1. 애 생산  직  생산 또  비스 공 과 에 참여하  애  5  

상  것

   2. 애 생산  직  생산 또  비스 공 과 에 참여하  애  상시

 체 근  100  70 상 고 애   애  100  

60 상  것

   3. 애 생산  직  생산 또  비스 공 과 에 걸리  근 시간  

애  근 시간  차지하  비  상시  100  50 상  것


